
[토양오염] 토양환경보전법령상 선순위 정화책임자는 정
화비용을 최종적으로 부담하여야 하고 후순위 정화책임자
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자기책
임 및 형평의 원칙상 예외가 인정될 수 있어(대법원
2025다217580 판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의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피고)가 수용한 토지에서 토양오염이 발견되자 전 소유자인 원고에게 정화비용 약

8억 원을 부담시킨 것의 당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선순위 정화책임자가 후순위 정화책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못함이 원칙

이나 자기책임 및 형평의 원칙상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① 피고의 공익사업 시행으로 더 엄격한 1지역 토양오염우

려기준이 적용되어 정화비용이 크게 증가하였고, ② 1지역 토양오염우려기준에 따른 정화의 이익은 현재 소유자인 피고에게 귀속되며, ③

원고는 공장용지로 토지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1지역 토양오염우려기준 적용에 따른 정화책임을 예측하기 어려웠고, 원고에 대한 손실보

상금 산정 시에도 정화비용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특수한 사정이 있었음을 들어, 원고가 선순위 정화책임자라는 이유만으로 정화비용 전액

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단정한 원심판단에 법리 오해가 있다고 보아 원심 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토양환경보전법상 복수의 정화책임자 사이의 구상관계에 관한 법리를 발전시켰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토양환경보

전법령이 정한 정화책임의 우선순위는 신속하고 효과적인 토양정화라는 공법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사인 간의 최종적 비용부담까지

결정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면서, 부담부분 산정 시 토양오염의 원인과 기여도, 정화 이익의 귀속 주체,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한 토양오

염우려기준 상향 등 구체적 형평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공익사업 시행자의 개발로 인해 더

엄격한 토양오염우려기준이 적용되어 정화비용이 상승한 경우에는 그 증가분 중 상당부분을 사업시행자가 부담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는 점에서, 향후 유사한 사안에서 중요한 선례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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